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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20년 3월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의무화가 법제화됨에 따
라, 보수교육 운영기관에서는 훈련교·강사의 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품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수교육의 수요가 일부 직종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교육훈련수요가 적은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학습 
등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수요가 적은 소수훈련

직종을 먼저 정의하고, 소수훈련직종에 속하는 훈련교·강사를 위한 보수교육 인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

구 및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 및 소수훈련직종 종사자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소수훈련직종

을 유형 1과 유형2로 나누어 구분하여 정의하고, 여러 교육유형을 포괄하는 소수훈련직종의 보수교육 인정방안을 도출하였으

며, 소수훈련직종의 보수교육 인정범위의 확대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

As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was passed, and the mandatory refresher training 
was legislated in March 2020, HRD education institutions has prepared a plan for the improved refresher training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refresher training. However, as demand for refresher 
training is concentrated in partial occupations, it is necessary prepare a separate plan to recognize personal learning as a refresher 
training for a minority of teachers who are not provided with a train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reas of a minor train-
ing occupations that don’t exist many participants for a refresher training and to derive ways to recognize their multiple education 
experiences and participations instead of attending a refresher training. To this end,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nd written interviews with experts were conducted. As a result, a minority of training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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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검토하여 소수훈련직종의 범위를 정의해 교육훈련수

요가 적은 직종에서 종사하는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인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교육훈련수요가 적은 직종에서 

종사하는 훈련교·강사 또한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을 위한 소수훈련직종의 

정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소수훈련직종에 해당되는 훈련교·강사의 보수

교육시간 인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A. 선행학습인정

선행학습인정은 학습자들이 일, 교육훈련, 자격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학습 접근 기회(access to 
education)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

아왔다[5]. 선행학습인정은 1970년대부터 전 세계의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수정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어 왔다[6].
선행학습인정의 개념은 학자마다 서로 다르게 연구되고 

있으나, 그 중 Whitaker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7]. Whitaker(1989)는 선행학습인정이란 “개인이 학교

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등의 성취 정

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 결과를 기초로 국가

나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가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확인 절

차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승인하거나 비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8]. Stanwick(2003)은 “학습 이전의 근로 

경험, 개인적 관심에 따라 받았던 비형식학습, 산업 혹은 현

장에 기반한 학습, 삶의 경험 등”으로 정의하였고[6], 이정표

(2003)는 성인근로자가 취업 이후에 사회생활과 직장 경험을 

통해 얻은 형식, 무형식, 비형식 교육에서의 학습경험을 선행

학습이라 정의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 및 판단하는 것을 

I. 서 론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이하 훈련교·강사)는 직업훈련

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1], 산업 및 

직업능력개발 변화에 맞춘 현장성·신기술 습득, 수업의 기획·
설계·운영에 대한 지속적 역량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이다[2]. 그러나 훈련교·강사의 훈련현장 상황상 정기적

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고, 대체강사의 확보와 같은 훈련기

관의 부담에 따라 역량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였다[3].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제

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서는 훈련교·강사의 정기적 보

수교육 의무화 및 교육내용 다양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2020년 3월 6일부로 「직업능력개발법 일

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3월 31일부로 훈련교·강사의 보

수교육, 즉 역량향상 교육과정 참여 의무화가 법제화되었다.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훈련교·강사

의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는 

전체 훈련직종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직업훈련

의 훈련직종은 257개(NCS소분류)로 매우 다양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활동 실적이 있는 훈련교·강사는 27,713명로 조사

되고 있어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역량향상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중 154개 훈련자격직종 

기준 39%의 자격직종(60개)에서 전체 훈련교·강사의 90%가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61%의 자격직종(94개)에서 

전체 훈련교·강사의 10%만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4]. 즉 

상위 소수 직종에는 많은 수의 훈련교·강사가 분포되어 있고, 
하위 다수 직종에는 적은 수의 훈련교·강사가 분포되어 있는 

편향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육훈련을 주관하

는 기관에서는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수요가 적은 직종에 

대해 별도의 교육대체 방안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주도적으

로 실시하고 참여한 학습 및 역량개발 활동에 대해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개인학습인정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학습인정제도(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 직업훈련과정 및 훈련교·강사 운영 

was defined as type 1 and type 2 and ways of the recognition of refresher training for minority of training occupations which em-
brace various educational types were derived. Lastly, discussions and suggestions 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recognition 
of refresher training for minority of training occupations were provided. 

Key Words: Refresher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 Vocation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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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영기반인 NQF를 구축하고 적용하고 있고 이 추세는 영

미권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14]. 또한 유네스코

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일환으로 고등교육의 질 관리시스템 개선과 국제 

인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15].

B.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 및 보수교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

해 진행되는 훈련으로 정의한다[16]. 여기서 훈련(training)이
란 개인이 특정 직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 혹

은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실천적 교육활

동을 의미한다[17]. 훈련교·강사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

련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33조에 따르면 훈련교·강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을 취득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

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직업능력개발훈련 ‘강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수교육이란 자격 취득자의 능력을 유지 또는 발전을 위

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기술의 변화가 급격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직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

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18].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의 경우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강사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의무이수 대상은 더 세

부적으로 정의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의 개정

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직업훈련 또

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교·강사는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구
체적인 적용대상은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장애인 고

용공단, 법무부 등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사내 훈련을 담당하는 

기업체에 소속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을 제외하고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활동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해

선행학습인정이라 정의하였다[9].
대표적인 선행학습인정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 충

족되어야 하는 기본요소는 타당성(Validity), 신뢰성

(Reliability), 진실성(Authenticity), 적합성(Relevance), 포괄

성(Breadth), 질보장(Quality Assurance), 경제성(Economy), 
투명성(Transparency) 등이 제시되고 있다[10]. CAEL은 

Whitaker(1989)의 제시에 근거해 경험학습에 대한 10가지 기

준을 학문적, 행정적 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학문적 기

준에는 자격인정의 범위, 평가, 의사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5가지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적 기준에는 학점부여에 대

한 처리, 평가절차, 평가비용, 평가담당자의 역량, 평가 프로

그램에 대한 5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학생과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이 중요

하게 생각되면서 선행학습인정 제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

로 논의되어왔다[9]. 본격적인 선행학습인정에 대한 논의는 

1990대에 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등의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제한

적으로 실시되고 있다[11]. 2010년도부터는 교육부에 의해 

평생학습 중심대학사업과 전문대학 학사제도 개선 시범사업

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선행학습인정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7]. 현재 4년제 대학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

인 선행학습 인정 관련 제도는 시간제 등록생 제도, 학점은

행제,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등이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중심

으로 학습자가 습득한 무형식, 비형식 및 직업경험의 선행학

습 결과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

련되어 운영되고 있다[12]. 또한 선행학습인정은 국가직무

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나 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등과 함께 표준화된 국가 

자격 수준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13].
최근 고등교육이 맞이하고 있는 급격한 환경변화는 국내·

외적으로 선행학습인정 정책에 정부의 전략을 통한 체계적

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선행학습인정의 핵심

표 1. 훈련교·강사 유형별 보수교육 과정

Table 1. Types of refresher training

구분 대상 주기 및 시간

기본교육 민간위탁 직업훈련의 전체 교·강사
NCS확인강사의 경우 1년 2시간, 

훈련 과정심사 등록 교·강사의 경우 1년 14시간

전문교육 강의 외 전문 업무 수행 교·강사 1년 8시간

융합교육 타 직종에 대해 학습하려는 교·강사 과정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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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음으로 정의한 소수훈련직종의 보수교육 인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여러 보수교육 인정제도를 검토

하여 보수교육 인정방안 초안을 도출하였다.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분야 전문

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자문은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8
문항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은 소수훈련

직종 보수교육 인정제도 초안에 제안한 교육유형(대학·대학

원, 직무관련 논문게재, 특허, 기관교육)별 인정시간과 인정

절차에 관한 4문항과 교육유형 구분 및 유형의 적절성, 보수

교육 인정제도의 인정범위와 내용, 소수훈련직종 선행학습

인정 규정, 기타의견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방안의 적용 및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소수훈련직종별 훈련교·강사

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효과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해당 전공의 보수교육이 실시되지 않으면서 3년간 운

영된 직업훈련과정 수가 100회 이상인 직종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표 3의 9개 직종에 종사하는 훈련교·

당한다.
보수교육 과정 및 이수체계는 훈련교·강사의 역할에 따라 

구분된다.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능력개

발교육원에서는 업무 수행의 범위와 훈련 과정심사 등록 여

부에 따라 표 1과 같이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
선 민간위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NCS확인강사의 경우 1
년 2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훈련 과정심사

에 등록한 훈련교·강사의 경우 1년 주기로 14시간의 기본교

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훈련교·강사의 강의 업무 외에 

다른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교·강사의 경우는 1년 8시간 

주기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 직종에 대

해 학습하고자 하는 교·강사의 경우는 융합교육을 과정별로 

상이하나 최대 12시간 이내의 강의를 이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보수교육 체계에 따라 모든 훈련교·강사는 

NCS확인강사 풀 등록 및 유지를 위해 연간 2시간의 기본교

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본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

며 훈련교·강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이나 훈련교·강사의 

책무 및 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훈련 과정심사에 등록하

고자 하는 훈련교·강사의 경우 연간 14시간 기본교육 이수해

야 하며, 본 14시간엔 앞서 NCS확인강사 풀 등록 및 유지를 

위한 2시간의 교육이 포함된 기준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교육수요가 적은 소수훈련직종을 정의하고, 해
당 직종에 종사하는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인정방안을 도

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소수훈련직종을 정의하기 위해 

NCS 소분류를 기준으로 소분류별 교육수요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보수교육 교육운영기관 이해관

계자와 8회에 거친 협의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 범위를 결정

표 2. 전문가 자문 및 훈련교·강사 서면 인터뷰 개요

Table 2. Interview overview of expert and vocational training teacher

구분 내용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분야 전문가 자문

ㆍ 일시 : 2020년 9월 7일~17일
ㆍ 방식 : 서면자문

ㆍ 대상 : 교육학 및 인력개발학 전문가 4인
ㆍ 내용: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및 인정절차, 교육유형의 구분 및 유형의 적절성, 보수교육 인정 범위와 내용,  

             보수교육 인정 규정

소수훈련직종 훈련교·강사

서면인터뷰

ㆍ 일시 : 2020년 11월 20일~2020년 12월 2일
ㆍ 방식 : 서면자문

ㆍ 대상 : 소수훈련직종별 훈련교·강사 총 22명
ㆍ 내용: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및 인정절차, 교육유형의 구분 및 유형의 적절성, 보수교육 인정 범위와 내용,  

            보수교육 인정 규정

표 3. 소수훈련직종 중 자료수집 대상 직종

Table 3. Data collection target field 

No NCS코드. 소분류명 교강사 수 훈련과정 수

1 100201. 부동산컨설팅 49 137

2 140705. 양중기계운전 52 288

3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34 120

4 150503. 이륜차정비 15 123

5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49 127

6 190203. 전자제품고객지원 53 195

7 190309. 의료장비제조 24 107

8 200104. 정보기술관리 35 102

9 200202. 무선통신구축 4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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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3년간 훈련이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반면 

지난 3년간 훈련이 진행된 직종은 193개 직종인 것으로 나타

났다. 단, 3년간 직업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미래의 훈

련수요가 생겨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3년간 훈련이 진행되

지 않은 69개 직종 중 교육운영기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

는 일부 직종(N=4)을 제외한 65개의 직종을 3년간 직업훈

련이 진행된 직종과는 별도로 ‘소수훈련직종 유형 2’로 구

분하였다. 
다음으로, 3년간 직업훈련이 진행된 직종(N=193) 중 교육

운영기관에서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원 기

준인 60명을 기준으로 직종별 훈련교·강사 수를 확인하였다. 
직종별 활동 훈련교·강사 수가 60명 이상인 경우 교육운영기

관에서 해당 직종에 대한 전공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훈련교·강사가 60명 미만인 경우를 

소수훈련직종의 범위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최근 3년간 

직업훈련이 진행된 직종 193개 중에서 3년간 활동한 훈련교·
강사 수가 60명 미만인 직종을 확인한 결과, 3년간 활동한 훈

련교·강사 수가 60명 미만인 직종은 193개 중 95개로 확인되

었다. 
세 번째로 3년간 직업훈련이 진행되었으며, 훈련교·강사 

수가 60명 미만인 직종(N=95) 중 교육운영기관에서 운영하

는 보수교육이 없는 직종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직종인 15개 직종을 제

외하고 총 80개의 직종을 ‘소수훈련직종 유형1’로 분류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강사를 대상으로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절

차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IV. 연구결과

A. 소수훈련직종 정의

NCS 훈련기준(20.09.10.공고 공고명<'2020년 하반기 NCS 

훈련기준 조정 공고>)에 따라 2020년 훈련기준이 존재하는 

NCS소분류는 257개이며, 훈련실적은 있으나 훈련기준이 존

재하지 않는 직종(비NCS 훈련과정)은 5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직업훈련의 훈련직종은 NCS 훈련기준이 있는 직

종 257개와 비NCS훈련과정 직종 5개를 포함한 262개를 기

준으로 소수훈련직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수훈련직종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

육훈련수요가 적은 직종을 위해 제공하는 별도의 보수교육 

인정 방안임을 감안하여, 직종별 3년 간 직업훈련 실적, 훈련

교·강사 수, 교육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수교육 등을 고려

하여 소수훈련직종의 범위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NCS 소분류 257개 직종에 대해 직업훈

련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훈련교·강사 보수교

육은 실제 훈련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교·강사를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257개의 직종 중 최근 3년간 훈련이 진행되

지 않은 직종은 제외하고자 하였다. 확인 결과, 69개의 직종

그림 1. 연구절차

Fig. 1. Procedure of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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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수준은 각 교육유형별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들

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고려하여 총 4개 수준(1~4수준)으로 

구성하였다. 보수교육 중 기본교육 과정의 기준 시간인 12
시간을 기준으로 4개 수준을 48시간부터 12시간까지 4개의 

구간과 연동될 수 있도록 범주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출된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제도(안)은 표 4와 

같다.

2)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방안 전문가 자문

교육학 및 인력개발학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인정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해당 자문 내용을 교육 

유형별로 구분해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B.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방안

1)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제도(안) 구성

소수훈련직종으로 선정된 직종들에 대한 보수교육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러 보수교육 인정제도를 

검토하여 초안을 도출하였다. 보수교육 인정제도의 초안은 

교육유형 범주와 수준 범주를 구분하여 제도 내에서 인정할 

교육유형을 선택하였다. 
교육유형은 형식 및 비형식학습만으로 구성하였으며, 교

육유형 범주에는 대학·대학원 교육과정, 직무관련 논문게재,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특허, 직무관련 교육을 포함하였다. 
교육유형별 인정시간은 교육유형별 수준 범주를 구분하여 

표 4. 학습형태별 인정시간 도출을 위한 교육 유형 및 수준 범주 구분

Table 4. Category of educational type and level

구분
수준 범주

lev. 4(36~48h) lev.3(30~36h) lev. 2(18~24h) lev.1(12h)

교육유형

대학, 대학원 - 대학원(석사/박사)학위과정 대학(학사)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국가전문자격 산업기사

직무관련 논문, 저서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일반논문, 직무 관련 저술활동

특허 특허 - 실용신안 의장

기관 교육 - - - 지정기관, 지정기관 외

그림 2. 소수훈련직종 범위 도출 과정 및 결과

Fig. 2.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deriving the scope of a minority of training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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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견이 있었다. 제도(안)에서는 200쪽 이상의 경우 저술 활

동으로 인정하는데 직종의 특성상 불필요한 요건일 수 있다

는 것이었다. 또한, 직무관련 저서의 형태가 다양하여 업무 

매뉴얼 작성 같은 저술 활동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전문가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을 실시하였고, 저서의 경우에는 페이지수에 대한 기준

을 삭제하고, ‘당해연도 초판, ISBN 등록을 충족한 저술활동

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직무관련 저서의 형태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종별 논문게

재의 수준차이에 대해서는 소수훈련직종의 훈련교강사를 대

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의 필요성을 추가 검토하

였다. 

d) 특허 등

‘특허 등’에 대한 인정시간, 인정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대부분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추가적인 

의견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디자인 등록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의견

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실용신안, 의장의 유형에 따라 인정

시간의 차등을 두었고, 국내외 특허의 인정시간을 차등화

하였다. 

e) 기관교육

‘기관교육’에 대한 인정시간, 인정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

한 전문가 검토 결과 전문가 모두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덧붙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의견들을 제안하

였으며, 다음과 같다. 먼저, 소수훈련 직종별 지정기관 및 교

육과정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본 의견을 반영하여 소수훈련직종의 훈련교강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의 필요성을 추가 검토하였다. 다
음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승인한 기

관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보수교육 인정방안에 직접 지정

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f) 기타 

이외에 연구진이 초안에서 제시한 ‘교육·학습유형’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세부 교육유형에 빗대어 보았을 때 ‘교육유

형’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
육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자격에 

대한 검토, 산업별 ISC가 주최하는 세미나 혹은 학회 참석, 
경진대회 입상 등에 대한 내용을 보수교육과 연계지을 필요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수훈련직종

a) 대학·대학원 교육과정

먼저, ‘대학·대학원 교육과정’의 교육유형에서 인정 인정

시간의 경우 모든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인정

절차의 경우 학위과정의 교과목 기준을 ‘C 이상’으로 수정할 

것에 대한 공통의견이 있었다. 또한 등록 시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과정 이수증(비학위과정의 경우)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절차에 대한 세부 기술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인정되는 교과목의 성적을 C 이상으로 수정하였

고, 인정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덧붙여 현

재 소수훈련 직종과 연계된 비학위, 학사과정 이상의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공통의견도 

있었다. 현황파악을 통해 소수훈련 직종과 관련된 전공 학점 

구성을 파악해 학점 당 인정시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기타 해당 교육유형이 소수훈련직종별로 해당

이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

안을 토대로 소수훈련직종의 훈련교·강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b)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인정시간, 인정절차 및 세

부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대부분 적절하다는 의견이

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 외의 민간 자격에 대한 인증에 대

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산업현장의 변화가 빨라짐

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전문자

격이 없는 직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예로, 드론이

나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 직종과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

자격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앞서 논의한 민간자격과 관련하

여 인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때 어떤 

민간 자격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공통의견 또한 있었다. 신기술 직종과 같은 분야에서 선제적

으로 민간자격을 논의할지,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전문자

격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분야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깊

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유

형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출된 민간 자격 인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민간자격인증에 대하여 직종별로 고려해

야 할 사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소수훈련직종별 훈련교강사

들의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c) 직무관련 논문게재

‘직무관련 논문게재’의 교육유형 부분에서는 인정시간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의 인정시간이 적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 또한 직

무 관련 저술 활동과 관련해서는 페이지 수 지정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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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공통)’에서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서 발행한 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서 ‘국가기

술자격’의 인정학점에 대하여 ‘기능사’는 대학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도출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

구의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 기준에서도 기능사를 포

함하지 않았다. 또한 대다수의 소수훈련직종에는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이 보수교육 인정기준으로 적합하다고 보

았다. 다만 기능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된 ‘양중

기계운전’ 등의 직종의 경우에 ‘기능사’ 등급만 국가기술자

격(기중기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

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줄걸이작업기능사)으로 제시되

어 있어 이러한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기능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사’ 등급만 존재하는 훈

련직종은 전체 훈련직종 중 극소수이기 때문에 소수훈련직

종 보수교육 인정기준(공통)에서 이를 보편적으로 포함하기

보다는 직종별 특수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공통)에는 포함하

지 않았다. 
또한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이외의 자격증 인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

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이외에 국내외에서는 질이 검증되

지 않은 자격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품질관리 측

면에서 자격증의 종류를 제한할 필요가 존재한다. 또 의료장

비제조분야에서는 매우 특수한 사항으로 관련된 ‘의료기기 

등급’별로 보수교육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시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 또한 직종별 특수사항으로 포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

정기준(공통)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훈련분야에서는 본

인이 소속된 직종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

도 존재하였다. 

c) 직무관련 논문게재

‘직무관련 논문게재’의 교육유형에서는 본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공통)에서 제시된 유형 이외에 ‘저명학술

지’에 포함되지 않는 논문, 칼럼기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존재하였고, 직종별로 본인이 소속된 직종에서는 

해당유형으로는 시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공
통)은 소수훈련직종에 포함된 전체 훈련직종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수교육 인정기준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

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

의 훈련교·강사 대상 조사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고

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보수교육인정 절차 및 보수교육인정

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 및 연구진 협의를 바탕으로 소수훈련직

종 ‘선행학습인정’ 방안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교육유형에 대한 인정범위가 제한적이고, 
본래 본 연구의 취지가 보수교육 의무화로 인해 소수훈련직

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제공이 불가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정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수훈련직종 선행학습인정 방안’을 ‘소수훈련직종 보

수교육 인정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연구진 협의를 통해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방

안’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기타의견으로 선행학

습 인정 신청 시 포트폴리오식으로 증거자료를 나열하는 방

식으로 개인의 학습이력을 관리하는 방안과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STEP과 유다시티, 코세라 등과 같은 

온라인교육에 대한 내용도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

에 포함하였다.

3) 소수훈련직종별 훈련교·강사 자문

소수훈련직종별 훈련교·강사 자문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 

유형별로 구분하고, 연구진 논의를 통하여 반영사항을 결정

하였다.

a) 대학·대학원 교육과정

먼저, ‘대학·대학원 교육과정’ 교육유형에서는 소수훈련직

종 보수교육 인정기준(공통)에 ‘직종과 관련된 전공의 경우

에만 학점을 인정함’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관련 전공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유사

전공까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유사

전공의 경우 보수교육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대학·대학원 교육과

정의 교육내용에 대해서 ‘실습’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중점

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대표

적인 형식교육에 속하는 대학·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

용을 본 연구에서 특정하여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

다. 이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b)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유형에서는 ‘기능사’ 자격에 

대한 내용 추가의견과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이외

의 자격증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었다. 본 연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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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추가 

인정기준으로 추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현장

중심교육을 강조하는 보수교육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공통)에서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에 보다 초첨을 맞추어 제시가 되었

기 때문에 인정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각 교육유형별 인정시간과 제시된 ‘소수훈련직종 보수교

육 인정기준(공통)’ 서식에 관한 의견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인정시간을 분야별로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이것은 모든 

교육유형별 교육내용과 깊이 등에 있어 소수훈련직종별로 

이견이 존재한 부분인데 본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조사된 소

수훈련직종들이 교육유형별 인정시간이 확대가 필요하거나 

축소가 필요하다는 한 가지 방향으로 의견으로 수렴될 경우

에는 인정시간을 어느정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직종

별로 교육유형별 인정시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

으므로 공통으로 쓰이게 될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

준(공통)’에서는 현재 작성된 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다음

으로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공통)’ 내에 쓰인 용

어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은 

각 교육유형별로 반영하여 내용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특히 각 교육유형별 ‘인정시간’에 대해서는 ‘환
산시간’이라는 표현으로 고치고 ‘각 교육유형별 연간 최대인

정시간으로서 연간 최대인정시간 이외의 환산시간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모든 교육에 

대한 인정은 해당년도에만 인정되는 것임을 보다 명확히 표

현하였다.

4)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

보수교육 인정방안 전문가와 소수훈련직종 직훈교·강사들

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5 참조). 최
종적으로 교육유형은 총 5개로 구성되며 각각 대학·대학원,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직무관련 논문게재, 특허, 기관교육

이다. 대학·대학원의 경우 야간, 사이버, 방송통신 대학을 포

함한다. 수강한 학점 중 직종과 관련된 전공의 경우에만 인

정하며, 학사과정의 경우는 전공학점만 인정하도록 한다. 단, 
일부직종별 유사전공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교육 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다. 이때 인정되는 교과목의 성적은 C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

요하다.
직무관련 논문게재는 학위전공, 논문주제, 저술주제, 특허

다. 이에 ‘저명학술지’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논문을 직종

별로 인정해줄 경우, 논문의 질적인 측면과 분야별 형평성에 

있어 분야별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명학

술지’로 인정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해주는 것이 

공통 안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d) 특허 등

‘특허 등’ 교육유형에서는 특허 이외에도 ‘프로그램 등록’, 

‘표준화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한 

개의 직종(정보기술관리)에서만 도출된 의견으로 이를 모든 

직종에 대한 인정안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른 

직종은 특허와 연관이 없는 직종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e) 기관교육

‘기관교육’ 교육유형에서는 전문성 있는 기관 및 교육과

정, 강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통의견이 존재하였고, 이는 향

후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지정기관 및 미지정기관을 선정할 

경우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추가 교육유형으로는 세

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으나 

본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공통)에서는 형식교육

과 비형식교육에 보다 초첨을 맞추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정기관 및 지정기관 외 교육수강과 관련

한 절차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정기관 외 교

육은 보수교육인정위원회를 통하여 별도의 인정절차를 가짐

(사전신청→보수교육인정위원회 기관 승인→수강→증빙등

록(학습자)→보수교육 담당부서 승인)’이라는 상세설명을 추

가하여 보완하였다. 
기타 인정범위 및 산출근거에 관련하여서는 교육유형 범

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수준범주를 상향 또는 하향해야 된

다는 의견들이 상충적으로 제시되어 보다 범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현재의 산출근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f) 기타 

기타 전체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공통)안에 대

한 의견으로는 보수교육은 훈련품질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종별로 세분화·맞춤화된 보수교

육 인정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한 인정에 대한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소수훈련직종의 보수교육 인정기준에 대한 공통안을 제시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훈

련교·강사의 의견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내용

들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 인정기준으로 보기에는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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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등적으로 인정한다. 단독 편찬은 100%, 2인 공동 편찬

의 경우는 70%, 3인 공동 편찬의 경우 50%, 4인 이상 공동 편

찬의 경우 30%만 인정한다. 
직무관련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에 의한 국가전문자격만을 인정한다. 자격 발급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취득분에 한해 보수교육으로 인정하

며,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한다. 자격의 

직종 관련성 인정범위는 NCS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특허 등은 등록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등록분에 한해 인정

하며 특허출원, 실용신안, 의장에 따라 인정시간에 차등을 둔

다. 특허출원은 국내특허를 기준으로 보수교육 30시간에 해

당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국제특허의 경우 96시간으로 인정

한다. 실용신안은 국내 실용신안을 기준으로 보수교육 18시
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국제 실용신안의 경우 30시

분야가 해당 소수훈련직종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

하며 석·박사학위논문, 일반논문, 그 외 직무관련 저술활동으

로 구분한다. 학위논문의 경우 무논문 학위과정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경우 논문게재 

시점에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논문지(KCI) 및 등재후

보(KCI후보) 논문이어야 한다. 해외의 경우 논문게재 시점에 

SCI, SSCI, SCOPUS에 등재된 논문만 인정한다. 이때 단독저

자 여부에 따라 인정시간은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 
단독 저자의 경우 24시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저자(교신저

자 포함)의 경우 (2/(저자수+1))*24시간으로 산정하며, 공동

저자의 경우 (1/(저자수+1))*24시간으로 산정한다. 직무 관련 

저술활동은 당해연도 초판, ISBN 등록을 모두 충족한 저술

활동만을 인정한다. 개정판의 경우 서적 개정판(50% 이상 개

정시) 인정한다. 일반논문과 동일하게 단독 편찬 여부에 따

표 5. 소수훈련직종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인정방안

Table 5.  Improvement of refresher training for a minority of training occupations

교육유형 환산 시간
연간최대

인정시간
비고

대학·대학원 

교육과정

(야간·사이버·

방송통신대학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12시간
12

직종과 관련된 전공의 경우에만 학점을 인정함(단, 학사과정의 경우, 전공학점만 

인정함). 유사전공의 경우 보수교육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함

인정되는 교과목의 성적은 C 이상이어야 함

등록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첨부 및 별도의 양식 작성 필요

대학(학사)

학위과정
1학점당

 3시간
12

대학원(석사/박사) 

학위과정
1학점당

 5시간
12

직무관련 

논문게재 등

석사학위 논문 36 12 (일반논문) 국내외 저명학술지(SSCI, SCI, SCOPUS, KCI, KCI후보)에 게재된 논문만 

인정함

(일반논문) 단독 저자의 경우 해당 인정시간의 100%를 인정하며, 주저자(교신저

자 포함)의 경우, (2/저자수+1)*인정시간으로 상정하며, 공동저자의 경우1/(저자

수+1)*인정시간으로 상정함

(학위논문) 무논문 학위과정은 해당사항 없음

(기타 저술활동) 직무 관련 저술활동은 당해 연도 초판, ISBN 등록을 모두 충족한 

활동만을 인정함. 직무 관련 저술활동은 당해 연도 초판, ISBN 등록을 모두 충족한 

활동만을 인정함. 개정판은 전체 내용의 50% 이상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박사학위 논문 48 12

일반논문 24 이상 12

기타 저술활동 24 12

직무관련 

자격증취득 

국가

기술

자격

기술사 36 12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에 의해 정부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만을 인정함

자격 발급일 기준으로 당해년도 취득분에 한하며,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함

자격의 해당 직무(직종) 관련성 인정범위는 NCS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기능장 30 12

기사 18 12

산업기사 12 12

국가전문자격 18 12

특허 등

특허출원 30 이상 12
등록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등록분에 한함

특허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실용신안 18 이상 12

의장 12 이상 12

기관교육

(집체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포함)

지정기관 교육시간 12

수강증 등 증빙자료 필요

지정기관이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승인한 기관을 뜻함 

지정기관 외 교육은 보수교육인정위원회를 통하여 별도의 인정절차를 가짐(사전

신청→보수교육인정위원회 기관 승인→수강→증빙등록(학습자) →보수교육 담당

부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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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교육원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0년 기준 직업훈련의 훈련직종은 NCS소분류를 기준으로 

257개이며, 2019년 한 해 동안 활동 실적이 있는 훈련교·강사

는 27,713명로 조사되고 있어 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훈련교·강사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154개 훈련

자격직종 기준 39%의 자격직종(60개)에서 전체 훈련교·강사

의 90%가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61%의 자격직종(94개)에
서 전체 훈련교·강사의 10%만이 활동하고 있다[4]. 즉 상위 

소수직종에는 많은 수의 훈련교·강사가 분포되어 있고, 하위 

다수직종에는 적은 수의 훈련교·강사가 분포되어 있는 편향

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종별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

한 역량향상교육 개설이 요구되지만, 개설된 직종별 교육참

여 인원을 예측해보면 특정직종만 최소교육조건 등을 만족

하여 개설될 것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든 직종에 우수한 

품질의 전공역량 보수교육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수요가 적은 직종에 대한 별도의 보수교육 제공 및 

인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1].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보수교육 인정방안 제도는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

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으로, 일정기간동안의 운영

준비 과정을 거쳐 소수 훈련직종에 적용이 된다면 보수 교육

이 제공되는 분야와 더불어 훈련교·강사 역량제고를 통한 직

업훈련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18].
둘째, 본 연구는 훈련교·강사와 관련된 기존의 데이터를 

선행학습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선행연구들의 절

차들을 참고하여 체계적, 단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직업훈

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교·강사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였

다[7,9]. 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된 ‘소수훈련직종’의 

기준과 범위는 향후 보수교육인정(선행학습인정)제도의 대

상 및 범위 확대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소수훈련직종 1유형과 2유형은 현재 훈련교·
강사대상 역량향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직종분야와 그렇

지 않은 분야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형태의 보수교육 대체 인정방안의 확대를 논의

할 경우, 그 논의의 출발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보수교육의 수요 및 공급이슈에 따라 모든 훈련직

종에 대한 교육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수

요 및 공급의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보수교육을 추가 

개설할지 혹은 보수교육 대체 인정 방안을 확대할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소수훈련직종이 도출된 준거를 활용하여 판

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직업훈련분야의 보수교육 대체인정 제도

를 수립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국내외 유사한 적용사례를 참

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의장은 국내 의장을 기준으로 보수

교육 12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국제 의장의 경우 

18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관교육의 경우 지정기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데, 지정

기관이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승인한 

기관을 뜻한다. 직종별 지정기관의 교육은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교육시간만큼 보수교육 인정제도 내에서 인정을 받지

만 지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교육은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

하다. 먼저 보수교육인정 신청자가 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능력개발교육원 보수교육 담당부서에 신청을 

해야한다. 능력개발교육원 보수교육 담당부서는 보수교육인

정위원회에 지정기관 외 교육에 대한 판정을 요구한다. 보수

교육인정위원회가 기관을 승인하고, 능력개발교육원 보수교

육 담당부서가 해당결과를 보수교육인정신청자에게 통지하

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훈련교·강사는 교육을 수강하

고 이후 증빙 및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교육 담당부서의 승인을 통해 최종적

으로 보수교육인정을 받게 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수요가 적은 소수훈련직종에

서 종사하는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인정방안을 도출하고, 
소수훈련직종에서 종사하는 훈련교·강사의 전문성을 향상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훈련직종은 

크게 소수훈련직종 유형1과 유형2와 같이 2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소수훈련직종 유형1은 3년간 직업훈련 실적이 있는 

직종 중 활동하는 교·강사의 수가 60명 미만인 동시에 한국기

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이 존

재하지 않는 직종을 가리킨다. 소수훈련직종 유형2는 현재까

지 직업훈련 실적이 없으나, 잠재적인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구분한 유형으로, 3년간 직업훈련 실적이 없는 직종 중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보수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직종을 가리킨다. 둘째, 소수훈련직종 보수교

육 인정기준(공통) 및 규정을 도출하였다. 보수교육 인정기

준(공통)은 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자격, 직무관련 논문 및 

저서, 특허, 직무교육 등의 교육유형을 포괄하며, 각 유형별 

수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교·강사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의 품질제고를 위한 훈련교·강사 보수

교육의 법제화됨에 따른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제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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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능력개발 관련 기관과 같이 연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교
육에서의 포트폴리오는 학습자의 관심, 능력, 진도, 성취, 성
장 등의 증거를 보여주는 학습자들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모

아둔 작품집 혹은 모음집을 뜻한다. 포트폴리오 활용상의 이

점으로는 학습자들이 쌓아온 학습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과 학습자들 개

개인의 개별화, 차별화된 학습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을 지닌 교

육 포트폴리오를 시스템화하여 여러 기관들에서 받은 교육

이력들을 연계하여 조직화한다면, 학습자들은 본인들이 다

년간 다양한 기관에서 받아온 교육과정들을 통합하여 체계

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나 아직 이

수받지 못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을 평가해야 하는 기관에서도 역시 교육 포트

폴리오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이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

고, 양적 그리고 질적 평가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수훈련직종’의 기준과 범

위의 소수훈련 직종 전반에 대한 적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

력 및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

을 가질 수 있을만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기

반으로 80개의 직종을 소수훈련직종의 범위로 최종 선정하

여 해당 직종 훈련교·강사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받는 등의 

심화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앞으로 이 도출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혹여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실제로 적용이 어려운 소수훈

련직종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소수훈련 직종 전반에 유연

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단계별로 확대시켜 나갈 필

요가 있다. 
넷째,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 인정기준 중 직무관련교육

으로 인정가능한 교육 기관의 질 관리 및 체계적 검증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위탁 

교육을 맡겨 실행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

관들에서 제공하는 교육들이 직무관련교육으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능력개발교육원의 보수 교육 인정위원회의 승인과정

을 통해 공식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승인을 받은 후에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한 질 관리를 하여 

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이 능력개발교육원에

서 요구하는 교육의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소수훈련직종의 각 분야별 전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일관성 있는 검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

촉하고 절차 승인과정을 체계화하여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

는 것이 필요하다.

조하였을 뿐 아니라[7,9], 선행학습인정제도 관련 전문가 및 

훈련교·강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여러 단계 거침으로

써 제도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내 

선행학습인정 제도와 관련 정책전문가 및 연구자 자문을 통

해 보수교육 인정제도 초안의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이후 

소수훈련직종에 해당되는 다양한 분야의 훈련교·강사 대상

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직종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범용성을 확인,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여러 차례

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은 최초로 수립된 훈련교·강사 보수교

육 대체인정 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향후 제도의 확대 방향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

는 과정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보수교육 대체인정 제도의 확대 방향 및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현장학습, 무형식학습, 실
무경험, 민간자격증 등으로 소수 훈련직종의 보수교육의 인

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보수교육의 인정범위를 주로 형식 교육에 기반하여 도출

하였다. 이는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보수교

육을 인정하고자 할 때 실제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함이

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선행학습인정에

는 형식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 및 학습에 대해서도 인정하

고 있고[6,8,12], 본 연구에서도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

자들로부터 분야의 특성상 형식 교육을 접할 기회보다 현장

학습 또는 무형식 학습이 용이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가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9]. 또한 

실제 현장에서 종사한 시간(연도)가 이미 그 사람의 전문성

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국가 정

부과제에서 공학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등록하는 경우 수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나 산업별 

ISC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역시 직무

관련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 등으로 확대 대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국가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의미가 

있는 민간자격증도 심의과정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여러 종사자들에게서 도출되었

다. 따라서 향후 소수훈련직종 보수교육의 인정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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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포트폴리오는 교육제공기관 뿐 아니라 HRD-Net 등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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